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2000
사회개발비             123,045,5771,293,156,843 1,170,111,266 [국비331,048,108 기금3,319,289 양여금25,117,000]

2200
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  12,205,187152,651,131 140,445,944 [국비18,790,419 기금1,726,097 양여금24,697,000]

2220
환경관리               10,030,47596,853,022 86,822,547 [국비8,532,589 양여금24,697,000]

2224
하수관리               4,254,96341,425,784 37,170,821 [양여금24,697,000]

100
경상예산            

△8,03732,784 40,821  

120
경상적경비          

△8,03732,784 40,821  

201 △8,261일반운영비 10,250 18,511  

△8,261 0110,250 18,511 일반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

<일반수용비> (=8,570)

  ·화장실 문화개선 캠페인 (=2,660)

160    –플래카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,000 * 2개 =

2,500    –청소용품 및 편의용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  ·화장실문화개선 홍보물 제작 (=4,000)

2,000    –홍보책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400부 =

2,000    –화장실 개방안내 표지판               2,000 * 1,000매 =

1,910  ·부서운영기본수용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<급량비> (=1,68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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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680  ·기본업무수행 급량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02 1,052여비 7,016 5,964  

1,052 017,016 5,964 국내여비                        

3,176중앙부처 업무협의 및 회의참석     58,800 * 3일 * 3명 * 6회 =

202 3,840
여비

직원관내여비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8일 * 4명 * 12회 =

203 100업무추진비 2,000 1,900  

100 032,000 1,9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            

203 2,000
업무추진비

화장실 문화개선 참여단체 격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01 △928일반보상금 4,518 5,446  

72 083,518 3,446 공익근무요원보상금              

586봉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,400 * 2명 * 12월 =

1,800중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5,000 * 2명 * 12월 =

840교통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,000 * 2명 * 12월 =

292피복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6,000 * 2명 =

△1,000 091,000 2,000 행사실비보상금                  

301 1,000
일반보상금

화장실개선 컨설팅팀 운영                50,000 * 4명 * 5회 =

307 0민간이전 9,000 9,000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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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 029,000 9,000 민간경상보조                    

307 9,000
민간이전

화장실문화개선운동 추진단체 지원       9,000,000 * 1개단체 =

200
사업예산            4,263,00041,393,000 37,130,000 [양여금24,697,000]

210
보조사업            

△10,00024,697,000 24,707,000 [양여금24,697,000 ]

404 2,012,000공기업자본전출금 24,697,000 22,685,000 [양여금24,697,000 ]

<하수도특별회계>

13,497,000하수처리장 건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양여금13,497,000 ]

11,200,000하수관거 설치 및 정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04
공기업자본전출금

[양여금11,200,000 ]

220
자체사업            4,273,00016,696,000 12,423,000  

207 40,000연구개발비 40,000 0  

40,000 0140,000 0 학술용역비                      

207 40,000
연구개발비

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 =

307 1,325,000민간이전 13,264,000 11,939,000  

1,325,000 0513,264,000 11,939,000 민간위탁금                      

307 13,264,000
민간이전

위생처리장 위탁운영(환경시설공단)                         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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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8 0자치단체등이전 84,000 84,000  

0 0184,000 84,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            

자치구·군 공중화장실 등 악취제거 약품비 지원

308 84,000
자치단체등이전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700개소 * 12월 =

401 2,900,000시설비및부대비 2,900,000 0  

2,515,557 012,515,557 0 시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

2,515,557분뇨처리시설 개·보수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  ※ 채무부담 4,000,000천원 별도

372,715 02372,715 0 감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

372,715분뇨처리시설 개·보수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1,728 0311,728 0 시설부대비                      

401 11,728
시설비및부대비

분뇨처리시설 개·보수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03 자치단체등자 0본이전 400,000 400,000  

0 01400,000 400,000 자치단체자본보조                

403 자치단체등자 400,000
본이전

자치구·군 공중화장실 개선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05 8,000자산취득비 8,000 0  

8,000 018,000 0 자산및물품취득비  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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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,000오수처리시설 등 제품 두께 측정기기                         =


